
2025학년도 제4차 학칙개정안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

대전보건대학교 학칙

제1조(목적) 이 학칙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

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의 교육목표를 설정하

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․학사운영․

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

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목표)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

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사회 각 분야에

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․연구

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

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– 제8조의4 생략

<신설>

제9조 – 제91조 생략

<신설>

대전보건대학교 학칙

제1조(목적) 이 학칙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

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의 교육목적을 설정

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․학사운

영․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

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목적)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

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사회 각 분야에

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․연구

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

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– 제8조의4 좌동

제8조의5(준용규정) 본 대학교의 직제에

관한 사항은 대학 직제 규정을 우선 적

용한다.

제9조 – 제91조 좌동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

시행한다.


